
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6]
수수료(제26조제1항 관련)

납부 대상자 금액

1. 법 제6조,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

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

1,500원

2.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 사본의 발급을 신

청하려는 자

300원

3.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받으려는 자 13,500원

4.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재

발급을 신청하려는 자

가)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

나)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

1,500원(수상레저종합정보

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

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

료로 한다)

13,500원

5.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

가) 신규검사를 받으려는 자

나)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

다)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

법 제26조제2항 및

제3항에 따라

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

받은 검사대행자가

정한 수수료
6.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

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


